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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onstruction Enterprise Financial Statements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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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SchoolofBusiness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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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hasbeengreatlyinfluencedbytheintroductionofthe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K-IFRS). Issues in the

constructionindustryinvolvingtheintroductionofK-IFRSwere:1)Whether

the performance of contractors(companies with specific purposes in

construction)orSPEs(SpecialPurposeEntities)should beincludedin the

consolidationand2)whethertheprofitawarenessmethodshouldbechanged

from theprogressionratetothedeliverystandardforapartmentsalesand

purchases.

IntheK-GAAP,SPEs,whichhasnoshareinterests,arenotincludedin

theconsolidatedfinancialsheets,butintheK-IFRS,SPEsareincludedin

thecoveragewhenthemajorityofriskisimposedalthoughthereareno

shareinterests.(K-IFRSManualNo.2012).FortheSPEsoftheconstruction

industry,ascapitaliseroded orthedebtratiobecomeshigher,ifthese

companiesareincludedintheconsolidation,thereisahighpossibilitythat

thefinancialratiooftheparentcompaniesinconstructionwilldeteriorate.In

asimulationofonelargeconstructioncompany'scases,thedebtratiowas

200% beforeSPEswereincludedbutthatincreasedtoabove600% whenthe

SPEswereincludedinconso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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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constructionindustry,whichworriesabouttherapidincreaseindebt

ratio,presentedeightabsoluteexclusion conditionsforwhich contractors

should notbeconsidered asSPEsunderthesponsorship oftheKorean

Construction Association in March,2011 and the FinancialSupervisory

Serviceagreedtotheseconditions.Consolidationisdeterminedbycomparing

them withconsolidatedjudgementindexesregardlessofautonomousdirection

exclusiontypes.Asaresult, asmethodsthroughwhichthemajorityof

contractorscanbeexcludedfrom consolidationweredeveloped,thebreadth

ofdebtratioincreasestendedtobelowerthananticipated.TheFinancial

SupervisoryServicedecidedtoallow autonomousdirectionsuntil2012and

examinehow toreinforcethem after2013.

K-GAAPwasawareofprofitsusingtheprogressionrateasastandardof

realestatesalesandpurchases,butinK-IFRS,fixerscandesignatemain

deignelementsinconstruction contractsbasedontheprogressionrateor

changestructuresintheprocessofconstruction.(K-IFRSmanualNo.2115).

Tointerpretthesestandardsstrictly,inthesaleofdomesticapartments,as

thepeoplewhobuythem inlotscandecideonlyonthepurchaseandhave

norightsto changethestructure,itisconsidered areserved saleofa

standardizedhouse,andthesalehastoberecognizedatthepointofmove-in

whendeliveryistakenonanapartment.Inthecaseofaccountingbasedon

thetimeofdelivery,profitsduringconstructionwhichwererecognizedina

salesprojectwerecancelled,andthecostinputtosalesharesaresummedup

asinventory and proceedsreceived asdeferred income.Therefore,during

construction,asthecapitaldecreasesandthedebtincreases,thefinancial

ratio,theprofits,andthelossesdeteriorateintheshort-term.

Thestandardsofrecognizingprofitsinthesaleandpurchaseofrealestate

were a controversialsubjectbetwee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relatedaccountingfirms.Theconstructionindustrysuggestedthatthesale

andpurchaseofrealestateisthestandardofprogressionastheysatisfy

profitstheyareawareofaccordingtothestandardsintheK-IFRSal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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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aleandpurchaseismadebeforethepointofdelivery.However,inthe

accountingofthatasriskandcompensationasthecorrespondingrealestate

isnotsatisfactorily deliveredtothepersonswhopurchasedit,theprofit

awarenessisnotsatisfiedaccording tostandards.However,in the‘IFRS

Pre-clearance’,asitwasdecidedthat,pastIFRSregulationsthatapplyprofit

awareness standards as completion standards are notappropriate in the

reality ofKorea,thestandard ofprogression ratehasbeen continuously

appliedtothesaleandpurchaseofapartments.

DelayedconsolidationsubjectstheapplicationofSPEsandstandardsof

progression rates ofsales and purchase awareness ofapartmenthouses

contributetohidingtheriskdebtratiorapidlyincreasingintheconstruction

industry.However,astheexclusionoftheconsolidationsubjectsoftheSPE

isnotfinal,itshouldbecarefullyexaminedinthefuture.

Asfirmslistedon theKoreaStockExchangeapply differentstandards

from thosewhicharenotlisted,relevantinstitutionsfortheevaluationof

performancecapabilityshouldbesupplemented.Therefore,itisnecessaryto

fairlyassesthemanagementoftheappraisedvaluesoffirmslistedonthe

KoreanStockExchangeaswellasthosewhicharenotwithinthebasic

frameofthepresentperformancecapability assessment.Itisdifficultto

develop a logically complete performance assessment model based on

financialstatementsextractedbyapplyingdifferentaccountingstandardsfor

firmslistedontheKoreaStockExchangeaswellasthosenotlistedandit

isnecessarytodevelopmodelstominimizestatisticalerrors.Inparticular,

when itisassumedthatthepointtoassesnew performancecapabilities

usingthe2011financialstatementsisJuly2012,amethodologyforassessing

managementappraisedvalueshouldbedecidedonbylate2011.Inaddition,

withtheintroductionoftheK-IFRS,asitisexpectedthatthefinancial

status ofthe construction industry willchange,there is the need that

institutionsinvolvedinbidsshouldbesupplemented.Inassessmentofthe

constructionperformancecapabilitiesinconstructionwithestimatesof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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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billionwonorderedbythegovernment,assessmentofmanagementstatus

shouldbebasedontheratesofdebtratio,thecurrentratio,andtheworking

periodin recentyears.Also,thescoresforevaluation on itemssuch as

constructionperformance,managementstatus,andnew deliveriesshouldbe

summedupforaproperassessment.

Meanwhile,inthecaseswheretheestimatedcostofconstructionisover

10billionwon,theconstructionhastobeassessedbycreditgradesofthe

CreditBureau,and thepossibility shouldbeconsidered thatthefinancial

statusandthecreditassessmentgradesmaychangethroughapplicationof

IFRS. As the present construction firms have relatively low credit

assessmentgrades,anexcessivedecreaseinopportunitiestoparticipatein

bidswiththeintroductionofK-IFRSshouldbeprevented.AsTheK-IFRS

showstheminimum accounting subjectsto beindicated in thefinancial

statementstoacceptadiversityoffirms,anddoesnotregulatethespecial

ordersandtypesoffinancialstatements,theintroduction ofK-IFRS can

increase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comparison, but decrease the

possibility ofdomesticcomparison.Thus,thegovernmentshould consider

standardizationofpublicaccountingineachtypeofbusinessrespectingthe

basicrulesofIFRS.Inparticular,throughpresentingthestandardguidelines

wherecharacteristicsofbusinesstypesarereflected,themethodstopromote

thepossibilityofcomparingfirmslistedinKoreaStockExchangeshouldbe

developed.



- 1 -

Ⅰ. 서    론

오늘날 회계에 한 처리와 보고는 나라별로 독자 인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지만,21세기 무한경쟁 로벌 시 를 맞이하여 세계를 무 로 활

약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통일 인 국제회계기 이 으로 필요하다.따라

서 투자가를 비롯한 기업의 이해 계자들에게 기업의 정확한 재무내용을 달하

고 그룹차원의 활동성과를 동일한 기 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제

회계기 (IFRS:InternationalFinancialReportingStandards)도입의 취지이다.

국제 으로 통일된 회계기 의 제정을 목표로 1973년 국제회계기 원회

(InternationalAccounting StandardsCommittee,IASC)가 탄생되었고,2002년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여 재의 IASB(InternationalAccounting Standards

Board)로 기구명칭을 변경하 다.출범 기 주목받지 못했던 이 회계기 은

2002년 유럽 원회(EC)가 유럽연합(EU)25개 회원국에 해 2005년부터 상장기

업에 이 기 을 의무 용하도록 법률을 제정하면서 같은 해 호주,남아공이 도

입, 국 2007년, 라질 2010년,한국,캐나다,인도 2011년,멕시코 2012년,

만 2013년 등 120여 개국이 IFRS를 도입하기에 이르 다.

이미 각국은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해 나름 로의 방식을 통해 노력

을 기울여왔다.미국,일본,캐나다의 회계기 은 2005년 6월에 CERS(The

CommitteeofRegulators)로부터 국제회계기 과 동일한 수 의 회계처리기 으

로 인정을 받았으며, 국은 IASB와 공동으로 자국의 회계기 과 국제회계기

간 상호합치를 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 3월에 국제회계기 도입을 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특

정시 으로부터 일 도입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국제회계기 면 수용에 따른

내외 인지도의 획기 인 개선효과를 기 하 다.이러한 국제회계기 의 도입

은 재무제표에 한 직 인 향 뿐 아니라 재무제표의 작성 차,공시체계,

재무정보시스템,경 성과 지표,경 의사결정 등 기업의 반 인 재무보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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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그리고 회계 자본시장 감독 법규 실무 등 경제활동 반에 커다란

향을 미치게 된다.

세계가 하나의 로벌 경제로 변하고 있는 지 ,자산·부채 그리고 이익을

측정하고 인식하는 데 해 하나의 통일된 회계기 을 사용할 필요성이 더

증가하고 있다. 한,자본시장의 국제화로 다국 기업들은 세계의 투자자로

부터 자 을 조달하고 있으며,한국 기업들의 경우도 이미 그 주식이나 회사채

가 국내 자본시장 뿐만 아니라 미국,싱가포르,일본 등 외국의 자본시장에서도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7월 한․EUFTA가 발효되었고,한․미 FTA 한 양국의 의회비 을

받은 상태에서 2012년에는 발효될 정이다.이 듯 세계 각국과의 FTA가 체결

되면 자본시장의 국경이 허물어지면서 자본의 국제 인 이동으로 말미암아 기업

의 본사 소재지가 어느 국가에 치하고 있는지와 상 없이 재무제표의 정보가

투명하고 비교 가능하도록 국제 으로 단일화된 회계기 이 사용될 필요성은 더

욱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환경변화 하에서 국제회계기 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

고 있으며,국제회계기 원회의 향력 한 강화되고 있다.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회계기 의 국제정합성 확보를 통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증

진시키기 하여 2011년부터 상장기업(상장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

우 연결범 에 포함되는 종속기업 포함)은 국제회계기 을 의무 용(2009년부터

조기 용 가능)하고 있다.다만,기업의 실을 고려하여 연결기 과 분기

반기 실 공시의 경우 2011년에는 직 사업년도의 자산 총액이 2조원을 과하

는 법인에 우선 용되며,2013년에는 모든 상장법인에 하여 연결기 실 공

시가 용된다.수익인식 기 이나 연결범 변경,지 보증 충당부채 인식 등

주요 회계 이슈사항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던 건설업계에선 2011년 이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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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 (이하 K-IFRS라 한다)를 조기 용한 업체가 무(全無)

하 고,건설업체의 K-IFRS 용은 2011년부터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

IFRS의 도입은 재의 한국 융시장 발 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

가된다.IFRS가 로벌 스탠더드로 정착되는 추세(120여 개국이 도입 는 허

용)에서 재와 같은 독자 회계기 을 유지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외

신뢰도 등에 불리한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IFRS도입은 회계기 국제정합성 확보를 통한 회계정보 신뢰성을 제

고하여 외국인들의 국내 융시장 참여를 진할 수 있다.

그러나 삼성 자 등 일부 상장사들이 K-IFRS를 조기 용하여 실 을 공시

하면서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기업회계기 의 변화로 인하여 분석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기존의 우리나라 회계기 과 국제회계기 과의 차이로 인하여 업성

과의 시계열자료 분석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재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시공능력순 100 권 건설업체 25개사가 법정

리 워크아웃에 들어갔다.이로 인해 건설회사를 자회사로 둔 주요 그룹들

은 건설 자회사들의 실 에 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게다가 국제회계기 의 시

행에 따른 공시기 의 변경으로 건설회사의 추가 부실이 우려되고 있고,이는

축은행 은행 등 융회사의 자산건 성에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시

장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정부는 이에 응하여 상장 축은행에

한 국제회계기 의 용을 5년 동안 유 토록 한 바 있다.

2008년 융 기 이후 우리나라 건설업은 부동산경기 침체 4 강사업의 편

,SOC사업의 축소,주택사업의 축소,건설경기 성수기에 량으로 시행된 부

동산개발 출(P/F.ProjectFinancing)부실화 등의 원인으로 건설업계의 재무

상태가 격히 악화되었다.특히 주택사업의 비 이 큰 건설업계의 경우 미분양

아 트의 증가로 분양수입 이 제때에 회수되지 않아 시공사 PF 출을 실시

한 축은행 은행 등 융회사의 자산건 성에도 치명 인 효과를 가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K-IFRS도입은 모든 산업의 재무제표에 반 인 향을 미치게 되지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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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재무제표에 가장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산업은 아마도 건설

업일 것으로 망된다.

건설업이 K-IFRS 용에 가장 큰 향을 받을 것으로 보는 것은 1)일정 요

건을 갖춘 특수목 회사가 연결범 에 포함되면서 건설업의 경우 시행사가 연결

범 에 포함될 수 있으며 2)아 트 약매출의 경우 수익인식 방법이 기존 한

국 기업회계기 (이하 K-GAAP이라 한다)의 ‘진행률기 ’에서 ‘인도기 ’으로 변

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K-IFRS도입이 건설업 재무제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해보고,건설업

계와 회계업계 간의 쟁 사항에 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나아가 부동산개발

출(P/F:ProjectFinancing)이 K-GAAP에서는 주석사항이었으나,K-IFRS에

서는 연결의 범 에 해당되어 재무제표에 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이 부분에 한 문제 과 안에 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  방법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 (K-IFRS)과 기업회계기 (K-GAAP)에 련된 문헌과

선행 연구자료,기업의 회계활동 결과물,감독기 , 련 회 등의 자료들을 정

리·분석·비교하는 문헌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시나 기업에서 제공한 회계

재무자료에 기 한 사례를 근거로 하여 기술하고 있다.

한 각종 심포지엄과 국내·외 문가(공인회계사 등)의 연구보고서, 융감독

원의 연구자료,증권회사 애 리스트의 기업평가 분석자료,신용평가회사의 신용

평가사 문연구 원의 리포트,국회 입법조사처 문 원의 보고서,한국회

계기 원의 자료와 신문 등을 연구에 활용하 다.

하지만,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과 기업목 융시스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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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한 역에 한 자료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 다는 한계 을 갖고 있다.

2) 연  범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 의 특징 행 기업회계기 (K-GAAP)과 한국에서

채택한 국제회계기 (K-IFRS)의 건설업과 련된 항목별 주요 차이를 비교 서

술하 다.특히,2008년 발생한 국제 융 기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건설경기

의 후퇴, 축은행 퇴출 사태,국내 융시장의 경직화,세계 인 경기불황,국제

융 기의 불안 등 측 불가능한 경제 환경 속에서 회계기 의 변경이 건설업

에 가장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어 건설업에 국한하 다.건설업 련하

여 국제회계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목 회사(SpecialPurposeCompany:

이하 SPC라 한다)와 시행사가 시공사와의 계에서 연결의 범 에 포함되거나

아 트 약매출의 수익인식기 이 진행기 에서 인도기 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서 행 기업회계기 과의 차이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나아가 건설업계와

회계업계 간의 이견으로 법제화 제도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국제회

계기 도입에 따른 건설업의 재무제표에 추가 으로 미칠 수 있는 쟁 에 하

여도 기술해 보고자 한다.

특히,국제회계기 특징 연결범 를 결정짓는 요한 요건의 하나인 부동

산 PF 출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시 에서 시행사와 시공사,회계감독기 ,

융기 ,재무정보이용자 등 이해 계자 간의 셈법이 서로 다른 실에서 그에

한 문제 과 안에 하여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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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필요성 및 도입배경

나라 별 회계기 은 그 나라의 경제 ·정치 ·법률 환경의 차이와 경기변동

에 한 응 방법의 차이 등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게 발 되어 왔다.하지만

기업의 경 환경이 국제화됨에 따라 국제간의 거래가 증가하고 자본시장의 국제

화가 래되었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 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다국 기업들이 해당 국가의 회계기 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재무제표 작성에 추가 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나라별 재무정보의 공시에 한 요구정도가 다르면 기업에 따라 유·불리

한 입장에 놓이게 되며,이러한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하여 각국은 재무

정보의 공시에 한 요구정도를 상호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국제 인 합작기업의 경우 회계기 의 차이 때문에 합작계약의 이행에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넷째,기업이 해외에서 자 을 조달하고자 할 때 해당 국가의 회계기 에 익

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 을 조달하는 경우보다 회계공시에 따른 추

가 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하여 국제회계기 이 도입되어야 하는 바,그 필

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자본시장이 로벌화 됨에 따라 국제 으로 통일된 회계처리기 에

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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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외환 기 이후 정부는 기업회계 선진화를 해 회계감독을 강화하고 제

도개선을 지속 으로 실시하여 왔으나,기업의 재무상태와 업성과를 나타내는

기 인 회계처리기 이 국제회계기 과 달라 외국 이해 계자들이 한국기업의

회계에 하여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어 왔다.이에 코리아 디스카

운트의 원인 회계기 미흡 요인을 제거하여 회계정보에 한 내외 신뢰도

를 높일 필요성이 두되었다.

셋째,국내기업이 해외증시에 상장할 경우 해당 국가의 회계처리기 을 용

하여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고 외부감사도 받게 되므로 기업의 추가 인 부담

이 발생하게 된다.하지만,국제회계기 도입시 국내법규에 의한 재무제표를 국

제 자본시장에서 그 로 용하게 되기 때문에 국제회계기 에 따라 다시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부담이 없어지게 되는 장 이 있다.

국제회계기 을 수용하게 되었을 때의 장 으로는 재무제표의 국제 비교가

가능해지고 국내 기업의 국제 인 신뢰성 신인도가 제고될 수 있으며,외국

투자자에 한 유용성이 높아져 해외 자본유치가 용이해지고 국내기업이 외국

증시에 상장할 때에도 비용을 감할 수 있다.

그러나 단 으로는 국제회계기 은 국내의 특수한 상황을 반 하지 못하므로

국내 경제 환경의 변화에서 신속한 응이 어려울 수 있으며,도입 기에 산

시스템이나 ERP 비 등 실무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며 문성 측면에서는

문 인력의 부족 등과 같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 으로 국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 으로 기

업 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진입비용 감소 등 정 인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기 되는 바,국제회계기 이 도입되어 국내 회계제도 환경에 원활하게 정착되

게 하기 하여 회계감독기구와 기업 등 련 이해당사자간의 유기 인 조가

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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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리나라 회계  ·개  연혁

연도 내용

1998.12
융 원회는 회계기 을 국제회계기 에 합치시키라는 IMF와

IBRD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업회계기 을 면개정

2000.7

기 제정을 독립된 민간단체인 회계기 원에 탁

※ 기업회계기 의 국제 정합성을 제고하기 하여 국제회계기

에 거하여 기업회계기 서를 제·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7.3
회계기 원은 국제회계기 등을 반 하여 28개 기 서를 제

정하고 기존의 기업회계기 을 체

2007.4

∼ 재

제104호 집합투자기구(09.7월),제105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09.12월)등 2개 기 서가 추가되어 총 30개 기 서 제정

http://ifrs.fss.or.kr

정부와 IBRD 사이에 독립된 민간회계기 제정기구 설립 합의(’98년 10월)에

따라 한국회계기 원(’99년 8월)을 설립하고, 융 원회( , 융감독 원회)는

회계처리기 제·개정 업무를 한국회계기 원에 탁하고,한국회계기 원은 회

계기 을 국제회계기 에 합치시키라는 IMF와 IBRD의 요구에 따라 로드맵 발

표시 (2007년 3월)까지 28개 기업회계기 서를 제정하 다.하지만,공정가치

평가의 제한 도입,개별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운용,독자 규정(배열 체

제 등) 기 형식을 국내 실에 맞게 수정,반 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국제

회계기 과 다른 기 을 사용하는 나라로 분류되었다.이에 우리나라는 정부,감

독기구,회계기 원,기업 표,회계법인,학계 등으로 구성된 ‘국제회계기 도

입 비단’을 구성하여 2007년 3월 국제회계기 을 면 도입하는 ‘국제회계기

도입 로드맵’을 공표하게 되었다.국제회계기 을 면 도입하게 된 주된 이

유는 자본시장이 로벌화 함에 따라 2007년 3월 당시 100여 개국이 국제회계기

을 수용하 다는 국제 배경을 들 수 있다.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회계기

이 국제회계기 과 달라 국내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국내기업의 해외상장시 재무제표의 이 작성 부담을 덜

게 하기 한 목 등을 도입 배경으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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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업 관련 K-IFRS와 K-GAAP의 주요한 차이

국제회계기 (IFRS)은 경제 실질의 용이라는 ‘원칙 심(Principlesbase)’

을 회계기 의 로 삼고 있는 반면,‘규정 심(Rulesbase)’의 기업회계기

(K-GAAP)과 차이가 나고 있다.특히 IFRS는 ‘연결재무제표’와 ‘공정가치’ 용

이라는 에서 ‘V개별재무제표'와 ‘장부가치'로 평가하는 것과 큰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건설업 련 K-IFRS와 K-GAAP의 주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1)

첫째,충당부채 인식요건 강화로 우발채무의 부외효과가 축소될 망이다.

보수 인 충당부채 인식 요건(확률 발생가능성이 80%에서 50%로 하락)을 제

시함에 따라 재무제표에 반 되는 충당부채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K-GAAP에서는 미래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은’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

하도록 하고 있으나,K-IFRS에서는 인식요건으로 가능성이 ‘높은(probable)’것

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PF지 보증 아 트 분양시 도 출 연 보증을

비롯한 부외부채의 일부가 확률 발생가능성을 고려해 충당부채로 계산될 망

이다.다만,이미 PF지 보증액을 차입 으로 간주하여 조정 부채비율을 산정

하고 있는 추세여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향은 제한 일 것으로 단된다.

둘째, 융비용 자본화를 의무화하고 있어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상된

다.K-GAAP에서는 격자산2) 련 융비용의 당기비용처리가 원칙이고,자본

화는 기업의 선택사항이었으나,K-IFRS에서는 융비용의 자본화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업외비용(이자비용)이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은 증가하게 되며,따라서

이자보상비율을 비롯한 련 재무비율의 개선이 상된다.분양사업을 해 구

매한 용지 련 차입 에 한 이자비용이 업외비용으로 지출되지 않고,취득

원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련 재고자산의 매시 까지 비용처리가 이연된다.

1)  , “K-IFRS 도 에 른 건 업  향 ”, 하나산업 보 4 ,  2011, 하나 연   

2)  도  도로 사 매 가능할 지 상당한 간  필 로 하는 산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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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산은 증가하고 비용인식은 축소됨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망이다.

셋째,계약 체결 지출비용의 당기비용 처리로 매 리비의 증가가 상된

다. K-GAAP에서는 계약에 직 련이 되며 계약을 획득하기 해 공사계약

체결 의 지출3)에 해 선 공사원가(유동자산)로 자산화한 후,수익비용 응

의 원칙에 따라 당해 공사착수시 에 공사원가로 체된다.K-IFRS에서는

K-GAAP에서 자산화가 가능했던 부분의 비용에 해 액 당기비용으로 처

리하고,개별 으로 식별이 가능하며 계약의 체결 가능성이 높은 경우4)에만 선

공사원가로 자산화 할 수 있다.이에 따라 기존에는 공사계약 지출 액이

공사원가율에 미치는 향이 크지 않았으나,K-IFRS에서는 자산화의 제약으로

인해 매 리비의 증가가 상된다.

넷째,SOC민간 투자사업 투자부동산에 한 회계처리 규정이다.

K-GAAP에서는 SOC민자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용은 ‘건설 인 자산’으로 계

산했다가 완공 후 사용수익권으로 체된다.운 개시 후 발생되는 통행료 수입

은 액 매출로 인식한다.반면,K-IFRS에서는 건설기간 동안 투입된 사업비가

매출원가로 계산된다.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건설분담 과 통행료수입 지

자체 보장 분은 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융상품으로 인식하고,미분

양물건으로 물변제 받아 임 혹은 시세차익을 목 으로 보유할 경우 투자부

동산으로 분류해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과 손상평가를 수행한다.

다섯째,투자부동산의 정의에 해서도 K-IFRS는 임 수익과 자본이득 목

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융리스 이용자 보유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정

의하고 재무상태표상 별도자산으로 계상한다.그러나 K-GAAP는 임 목 보

유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섯째,연결재무제표 작성과 련하여 K-IFRS는 모든 지배회사의 연결재무

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K-IFRS는 연결범 에서도 K-GAAP보다 더욱

3)  수주비, 양계약  하우스 건립비, 재건 합원에 한 주비, 키 계비 등  말함.

4)  를 들어 재건  낙찰 로 거나, 주공사  경우 1차 낙찰  통보 았  를 말함.



- 11 -

포 이다.K-IFRS는 ‘실질 지배력’이 있는 모든 종속회사를 연결범 로 정하

고 있고 특수목 회사(SPC)나 주택분양사업의 PF 출과 도 출 등에 한

보증을 제공받은 시행사 등에 실질 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단되는 경

우 연결 상에 포함시키게 된다.그러나 K-GAAP는 모기업 종속회사 지분

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연결 상에 포함시키며 실무 으로 SPC와 시행사

를 연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이에 따라 연결 범 의 변동으로 연결기 재무

상태 업성과가 크게 바 게 된다.

일곱째,유·무형자산 부채에 한 공정가치 평가이다.

K-IFRS는 토지·건물 등의 유형자산에 해 원가법과 공정가치에 의한 재평가

법을 선택하여 용하도록 하 다.이에 따라 K-IFRS도입은 토지,건물 등의

유형자산이 많은 기업들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상되지만,아

트 등을 분양하는 시행사 시행과 시공을 함께하는 건설회사들의 매출과

업이익에는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K-IFRS는 아 트 등이

공돼야만 매출과 이익을 재무제표에 기재할 수 있는 반면,K-GAAP는 건설공

사의 진행기 에 따라 매출과 이익을 용하고 있기 때문에 융기 등의 건설

회사 평가에도 부정 으로 용할 가능성이 높다.그래서 회계업계와 건설 회

간에 의를 통하여 분양아 트의 경우 K-IFRS에서 정하는 수익인식기 을

용하는 것은 선 분양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종 과 같이 진행률 기 으로 수익을 인식하기로 합의하 다.

여덟째,기능통화 개념 용 여부이다.

K-IFRS는 업활동을 하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 사용되는 통화인 기능통화를

기 으로 외화거래를 측정하고 외화자산 부채를 환산해야 한다.그러나

K-GAAP는 기능통화에 한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원화를 기 으로 외화거래

를 측정하고 외화자산 부채를 환산하고 있다.이 때문에 해외사업 비 이 큰

회사나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우 자국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를 수

있어 자국통화와 기능통화 두 개의 외화환산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건설업 련 주요한 차이를 포함한 부가 인 차이에 하여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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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와 같다.

<표 2> K-GAAP과 K- IFRS  차  

구 분 기업회계기 (K-GAAP) 한국채택 국제회계기 (K-IFRS)

공시체계

차이

․개별재무제표 심 공시

․연결재무제표는 부수 ,사후

연차보고서만 공시

· 모든 공시정보가 연결재무제표로

작성 모회사의 연결 공시책임 강화

연결범

의 차이

․지분율30% 과 최다 출자자

․법률로써 실질지배력의 계를

나열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유동화 문회사와

간투법상투자회사는 제외 가능

·직․간 으로 과반수 지분 소유

·지분율과 계없이 종속회사의 실

질 지배력을 가진 경우 연결

·특수목 회사의 경우 경제 실질

에 근거해 연결여부 단

자산․부

채의

평가방법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시해

객 평가가 어려운 항목은

취득원가로 표시․유형자산,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 표시

·목 한 정보의 제공을 해 원칙

으로 공정가치 평가

·유형자산,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평가 허용 는 공정가치로 재평가

법률

정책

목 에

따른

기 의

차이

․법률 정책 목 에 따라

실을 고려해 일부 항목에 해

특정한 회계처리를 규제 는

허용

․유형자산,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표시․자산유동화에 한

법률을 따르는

유동화 문유한회사는 연결 상

제외

․경제 실질을 반 하기 해

합리 인 회계원칙을 제시하며

해석의 범 가 넓음

․유형자산,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평가 허용 는 공정가치로 재평가

․특수목 회사의 지배력 결정에

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 (효익,

험,의사결정 등)을 고려해

연결여부 단

재무제표

표시의

차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 정형화

․선택가능한 안을 제시해

재무제표 표시방법 다양성 인정

기타

회계처리

차이

․규정 심

․세부지침과 기 에 따라

회계처리

․원칙 심

․기업 스스로가 선택한 회계원칙

추정에 한 합리 이고 명백한

근거를 주석으로 충분히 공시

자료 ;한국회계기 원,IFRS개요,로드맵,해외도입 사례 요약.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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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국제회계기 도입과 련한 논의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

행연구가 많지 않다.

먼 , 병욱(2011)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이 용됨에 따라 기업회계 내의

회계처리 불일치와 함께 기업회계와 세법 간의 불일치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

래는 건설계약이라고 보았다.건설계약에 한 회계처리의 불명확성과 세무조정

의 복잡성에 한 문제 으로 첫째,수익인식기 의 차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제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진행기 이 용될 경우 우리나라 건설업들의

회계정보에 한 신뢰성이 크게 낮아지는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에서 형식상의 사업주체는 시행사이지만 실질

으로는 부동산 개발에 한 권리와 의무가 건설업체에 있으므로 분양수익의

인식이나 차입 의 부채계상 등과 같은 회계처리를 건설업체가 직 해야 한다

는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지분제 재개발․재건축공사는 계약의 병합과 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설계약의 수익인식 방법 등과 련하여 내부 리 세무조정의 간

소화를 해 해당 기업이 회계기 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거

나 법인세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정도진,배기수(2011)는 국제회계기 의 도입에 따른 실무 용상의 문제 을

도출하고,이에 따른 지원 등 국제회계기 의 안정 정착방안을 제시하기 하

여 유가증권시장 상장 73개사와 코스닥시장 상장 62개사 등 총 135개사를 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그 결과 국제회계기 도입 련 세법과 기타 법

률 등의 정비가 매우 미진하며, 련 기 들의 도입 비활동도 매우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났다.둘째,원칙 심의 국제회계기 도입에 따라 기업들은 향후 회계

처리기 에 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회계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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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한 구체 인 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셋째,국

제회계기 의 안정 정착을 해 기 도입비용에 한 직 인 지원은 물론

세제감면 자발 인 회계오류에 한 수정기간이 필요하며,넷째,회계 문가

의 안정 공 이 매우 요하기 때문에 회계 문 학원 등을 통해 고품질의 회

계 문가를 양성할 필요성을 제기하 다.

박성종,차승민(2011)은 K-IFRS를 채택해야만 하는 국내 기업들은 기존의 기

업회계기 (K-GAAP)과의 차이에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며,특히 연

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범 에 한 결정이 기존

의 K-GAAP과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것으로 상하여 특수목 기업의 연결

범 결정에 하여 고찰하고 구체 인 사례를 들어 실무 용 가능성에 해 살

펴보았다. 원칙을 시하는 K-IFRS의 도입취지를 생각할 때,사례를 통하여

문가 실무 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다양한 사례에 한 조사와 분

석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석,김 호(2010)는 국제회계기 의 도입을 통해 회계와 공시 등 사회 인

라의 투명성 제고와 선진화된 자본시장으로의 도약이라는 소기의 목 을 달성

하기 해서는 법률체계, 융감독,증권시장 등 국내자본시장의 체 인 개

과 상장회사 회계법인 등의 극 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 다.

임석우,이우창(2010)은 K-IFRS 조기도입 기업들을 상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K-GAAP에 의해 공시되어진 재무제표와,재무비율들을 산출하고,

이어 같은 기간 동안의 동일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K-IFRS에 맞춰 재작성한 재

무제표와 재무비율들을 산출하여 이들 간의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

다. 연구결과,K-IFRS도입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의미 있는 변동이 있는 것

은 아님을 알 수 있었으며,개별재무제표를 공시한 기업들과 연결재무제표를 공

시한 기업들 간에도 일 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오용진,김은혜(2010)는 국제회계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가치 측정지침

국내 행 평가지침 평가방법에 해서 살펴보고 구체 으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한 방법론을 검토하 다.사업결합 과정에서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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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무형자산의 공정가치산정을 한 체계 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PPA(PurchasePriceAllocation)방법을 이용하여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활용하

다.

김정옥(2011)은 2009년과 2010년에 K-IFRS를 조기 도입한 유가증권시장과 코

스닥시장에 상장된 32개의 기업을 상으로 K-IFRS의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 다.분석결과 K-IFRS의 도입으로 유동부채가 증가하 으며,

매출액· 업이익·법인세비용차감 순이익·당기순이익 업활동으로 인한

흐름은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 다.

신 걸,임태균,정석우,한형성(2010)은 K-IFRS를 조기 도입한 12개 기업의

2007년과 2008년도의 주요 계정 액과 K-GAAP에 의해 보고된 주요 계정 액

의 차이를 비교하 다.분석결과 재무상태표상에 나타나는 자산총계 부채총

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을 용하는 경우 행 기업회계기 을 용하는 경

우에 비해 그 액이 크게 나타나고 자본총계의 경우 작게 나타나지만 모두 통

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매출총이익, 업

손익은 K-IFRS를 용하는 경우 K-GAAP에 비해 크게 나타나며 법인세차감

순손익과 당기순손익은 작게 나타나지만 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이처럼 K-IFRS를 용하는 경우와 K-GAAP를 용하는 경우에 유의한 차

이가 발생하지 않는 결과는 두 회계기 간에 측정상의 실질 인 차이가 존재하

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K-IFRS의 도입으로 인한 회계기 의 변

경이 재무제표상의 주요 계정 액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음을 보여 회계기 의

변경에 따른 혼란 없이 회계정보이용자들이 합리 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

고 회계정보를 이용한 선행연구의 결과도 회계기 의 변경에 따라 큰 차이가 나

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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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K-IFRS 도입이 건설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자체분양사업의 수익인식기준 변경

기존의 기업회계기 (K-GAAP)에서는 분양공사에 해서 공사의 진행률에 따

라 매출을 인식하는 진행기 을 용하고 있다.그러나 K-IFRS에서는 진행기

이 용 가능한 건설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건설 인 부동산에 한 소유나 통

제에 따른 험과 효익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은 경

우에는 재화의 약매출로 보아 인도기 을 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5)

K-IFRS가 도입되면 인도 완료시까지 매출인식이 지연되고 재고자산과 부채 증

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K-IFRS가 용되면 잔 수령 소유권 이 등을

통해 건축물의 소유나 통제에 따른 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완 히 이 될 때

까지 매출을 인식할 수 없게 되며, 약매출에서 발생하는 분양수익은 도 계약

처럼 공사 진행률에 비례해 각 년도에 분할 계상되지 않고 분양이 완료되는 시

에서 일시에 매출로 인식하게 된다.6)

기존의 K-GAAP에 따르면,일반 인 분양계약의 경우 분양을 받은 사람(受分

讓 )이 건설회사에서 설계한 부동산에 하여 매입여부에 해서만 결정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와 건설회사간에 최종 목 이나 용도에 있어서 상호 의존 이라

볼 수 없으며 분양자가 설계구조 요소에 한 변경 권한이 없으므로 K-IFRS에

서 지정한 건설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따라서 K-IFRS하에서는 부동산

분양매출은 아 트라는 표 화된 제품에 한 약 매출로 보아 제품이 인도되

는 시 인 입주시 에서 매출을 인식해야 한다.7)

5) , 원하, 한 , 크레 / 슈, IFRS 로 건 업 보 , 2010. p.3.  

6) , 게 , 2011, p.3. 

7)  , 게 ,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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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익비용 응의 원칙’에 의하면,사업장에 투입되는 공사 (원가)은 완

공시 까지 ‘재고자산’이 되고,계약 · 도 도 ‘분양선수 (부채)’로 계상되며,

손익의 인식도 공사가 완성되어 인도되는 시 까지 지연되므로 행기 과 비교

해 자본총계의 감소가 불가피하고 부채비율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한,사업장 수가 은 견 이하 주택 문건설회사의 재무구조 악화가 두드러

질 망이다.시공능력순 1∼20 내 상장 건설회사의 매출액 비 분양매출액

(2009년 기 )의 비 은 평균 2.7%에 불과해 회계기 이 변경되더라도 국내 유

수의 상장건설회사의 경우 자체 분양 공사의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8)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의 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일반 으로 생산법인인

지배회사에서 피지배회사인 매법인으로 매출할 경우,개별재무제표는 생산법

인이 매하는 시 에서 매출을 인식하지만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종속회사인

매법인이 매출을 인식하기 에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다.

동일한 논리를 건설업에 용할 경우 종속회사인 시행사가 매출로 인식하기

에는 지배회사인 건설회사는 해당 공사수익을 매출로 인식할 수 없다.따라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가 되지 않은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도 공사수익은 매출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의 매출규모가 개별

재무제표의 매출규모보다 작아지는 상이 종종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망된

다.이에 분양사업 비 이 높고 사업장 수가 어 사업진행시기가 분산되지 않

은 소 주택 문건설회사들의 경우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이러

한 이유로 건설업계는 지나치게 원칙에 충실한 K-IFRS규정의 해석에 반발하

고,자체 분양사업에도 진행기 의 수익인식기 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8) , 게 ,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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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 식  변경에 따른 재무  향 

    ( 체 양사업  경우)

‘자체분양사업의 수익인식기 변경’에 따른 재무 향을 분석하기 해 아

래 몇 가지 가정을 제로 간단한 시뮬 이션을 실시해보기로 하자.

구 분 내 역

1 총 사 업 기 간 3년

2 총 분 양 액 3,000억원

3 상 총 이 익 15%(총 공사 정원가 2,550억원)

4 분양 인식 공사 진행률(계약 , 도 ,잔 )

5 진 행 률 1차 25%,2차 35%,3차 년도 40%

6 기 타 미분양,분양 취소,연체는 없는 것으로 함

와 같은 가정에서 진행기 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표 3>에서 보는

것처럼 공사수익과 공사원가가 각 년도의 공정 진행률을 반 해 분할 인식되고

공사이익도 꾸 히 발생하는 반면,인도기 으로 수익을 인식하면 공사가 끝나

는 해에 수익과 비용이 일 계상되고 투입된 공사 은 미완성주택계정으로

집계된 후 완성시 에 공사원가로 체된다.

행 기 과는 달리 재무상태표의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이 증가하게 되며,1∼

2차 년도에는 재고자산과 선수 이 발생하 고,3차 년도에 분양수익이 일시에

3,000억원 인식된다.

시뮬 이션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의 분양사업방식과 실제 흐름의 유출입

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수익인식기 에 따라 재무제표에는 완 히 다르게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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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체 양사업  수 식  변경에 따른 재무  변화 사례

(단 :억원,%)
K-GAAP

(진행기 )

K-IFRS

(인도기 )

연도 "Y+1" "Y+2" "Y+3" "Y+1" "Y+2" "Y+3"

공사진행률 25% 60% 100% 25% 60% 100%

분 양 수 익 750.0 1,050.0 1,200.0 0 0 3,000.0

분 양 원 가 637.5 892.5 1,020.0 0 0 2,500.0

분 양 이 익 112.5 157.5 180.0 0 0 450.0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미완성주택* 0 0 0 637.5 1,530.0 0

분양선수 0 0 0 750.0 1,800.0 0

포 손익계산서 포 손익계산서

매 출 액 750.0 1,050.0 1,200.0 0 0 3,000.0

매 출 원 가 637.5 892.5 1,020.0 0 0 2,550.0

매출총이익 112.5 157.5 180.0 0 0 450.0

매출원가율 85.0% 85.0% 85.0% 85.0%

매출총이익률 15.0% 15.0% 15.0% 15.0%

주 :도 공사일 때는 미성공사계정

자료 :이인 ,K-IFRS도입에 따른 건설업의 향분석,하나 융경 연구소,2011년 제4호.

2) 건 업 회계에  수  ․ 비용  식

K-IFRS도입과 련해 건설업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9)

첫째, 약매출(자체사업․완성 매)의 수익인식을 진행기 에서 인도기

9) , 게 ,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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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인도기 은 공사가 완공되어 인도되는 시 에 총 도

액을 공사수익으로 인식하고 동 공사수익에 응하여 발생한 총공사비를 공사

원가로 계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수익인식 기 의 변화가 기간손익의 인식에

향을 미쳐 건설회사의 재무건 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건설업의

특성상 공사의 시작과 완료시 이 서로 다른 회계기간에 속하는 장기계약이

부분이므로,수익 획득과정이 모두 완료되기 이 이라도 회계기간별로 공사수익

과 비용을 하게 인식하는 것은 회계상의 매우 요한 문제이다.

K-GAAP에서는 도 공사와 약매출 모두 진행기 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건설회사 매출의 근간인 용역제공 등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자산의 매손익

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이 때 ‘용역제공 등’은 건설․제조 이하

용역을 말하고 도 공사10)와 약매출11)을 포함한다.

약매출(이하,자체 분양사업)의 경우 일반 도 공사와는 차이가 있기는 하

지만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가 이루어지거나,비슷한 방식(계약 - 도 -잔

)으로 흐름이 유입된다는 을 고려하여 아 트 분양계약도 건설형 공사

계약에 포함하여 기 서를 용하고 있다.따라서 행 기업회계기 에서는 도

공사와 약매출 모두 진행기 에 따라 수익을 인식12)하며,진행기 에 의한

공사손익의 인식은 도 액에 공사진행률을 곱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고,동

공사수익에 응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공사원가로 계산한다.

그러나 K-IFRS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의 자체분양사업(지  재건 ·재개 사

업도 해당)에 한 수익인식기 이 행 진행기 에서 완성기 으로 변경되었다.

K-IFRS에서 진행 기 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건설계약’의 정의를

10) ‘도 공사( 주사업)’는 건 업 가 건 공사를 공할 것  약 하고 상  그  결과에 

하여 가를 지 할 것  약 하는 계약에 거 수행하는 공사를 말함.

11) ‘ 약매 ( 체사업)’  아 트 상가 등  신  양하는 경우  같  매매 물  견본 나 안내

 함께 매 건  매수 망 에게 시하고 그   도는 를 수령한 후 매매

물  ·건 하여 도하는 태  매  말함.

12) 로 상   등록  한 업  경우 단 건  등에 한하여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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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해야 하는데 자체분양사업은 건설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충족과 미충족을 구분하는 핵심은 ‘가 설계구조 등 Design을 주도하느

냐’에 있는데,건설 계약의 정의를 충족하기 해서는 구매자가 Design을 주도

해야 한다.

건설계약에 한 정의는 부동산건설약정은 매수자가 건설 시작 에 부동산의

주요 설계구조요소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는 건설 진행 에 주요 구조변경

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실제로 그러한 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계없이)에

건설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만약 건설회사가 Design을 주도해 건설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자

재를 구입하거나 공 하지 않고 용역의 제공에 그치거나 험과 보상이 지속

으로 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진행기 을 용할 수는 있다.

건설회사가 상품성을 높이기 해 고객의 기호를 설계에 반 하기는 하지만,

실 으로 입주자 개개인이 개별 으로 건설회사와 의를 통해 설계에 여할

수는 없다.주택법 제16조에 따르면 건설회사가 아 트 자체분양사업을 하기

해서는 사업계획(설계 포함)을 해당 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주

택  16 ) 이때 안 문제가 요하기 때문이다.

셋째,‘험과 보상의 이 ’ 에서도 진행기 용 요건 미충족이다.

K-IFRS에서 진행기 으로 용되기 해서는 5가지의 수익인식 요건을 건설

공사의 진행 에 계속 으로 충족해야 한다.그러나 자체사업은 (1)재화의 소

유에 따른 험과 보상의 이 과 (2) 매되는 재화의 소유권에 한 지속

여와 효과 통제 없음의 두 항목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재화의 소유에 따른 험과 보상의 이 에 해서는 완공 후 인도시 까

지 건설 인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험과 효익이 건설회사에 있다는 에서 진

행요건을 미충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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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K-IFRS에  재화 판매  수 식 13)

K-IFRS제1018호 단에 한 구체 시

1.재화의 소유에 따른 요한 험

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 .

⇛ 아 트의 가격변동에 따른 험과

보상이 매수자에게 실질 으로 이

되었는가?

2. 매자는 매되는 재화의 소유권

과 결부된 통상 수 의 지속

인 리상 여와 효과 인 통제

를 하지도 않음.

⇛ 분양계약 이후 토지와 진행 인

건축물의 소유권에 따른 건설회사

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가?

⇛ 건설회사에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에도 구매자가 다른 건설회사로

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는 실

질 인 권한이 있는가?

3.수익 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거래와 련된 경제 효익의 유

입 가능성이 높다.

5.거래와 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행 K-GAAP와 동일

(2) 매되는 재화의 소유권에 한 지속 여와 효과 통제 없음에 해

서는 소유권이 공 이후에 비로소 고객에게 이 되고,미성공사에 한 통제와

험 보상이 완공시 에 이 된다는 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도 유입 규모가 실제 공사 진행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도 주요 근거인데,

이에 한 해석은 기업회계기 에서도 동일하다(기 서 제 4호 [수익의 인식]).

최근 학계를 심으로 (1)입주자들의 집합 인 설계변경 요구(4/5이상 동의)

가 가능하고14),(2)등기부등본상 건설회사가 매,담보설정,기타 이득행 등

을 할 수 없어 건설회사의 소유권은 형식 보호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행기

용이 가능하다’는 주장15)을 제기하고 있다.

13) , 게  p.10에  재  

14) 주택  시행규   11



- 23 -

<표 5> 체 양공사에 한 진행 과 도  주 論   차 16)

구 분 진행기 인도기

설계

주체

최 설계는 건설회사가 하지만 입주자가 집합 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하면 가능(설계는 입주자의 안 을

해 정부 승인이 필요하며, 행법상 입주자 개인이

설계를 주도하는 것은 실 으로 곤란함)

설계주체가 건설

회사이며 고객이

아님

소유권

건설회사가 형식 인 소유권 소유,부기등기(附記登

記)를 통해 건설회사는 압류 등 실질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수분양자가 당권 설정 등 가

능

(건설회사는 건설 활동에 한 통제를 하는 것이며,

소유권에 한 지속 인 여나 통제는 불가)

완공까지 건설회

사가 법 소유권

을 가지고 있음

통제

험

- 산시 건설회사는 한주택보증을 통해 미성공사

분에 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한 구매자는 다

른 건설회사로 하여 공사를 완공할 권한을 가지

고 있어 통제와 험이 고객에게 이

-분양계약이후 구매자가 도 을 1회라도 납부했다

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취소불능성격을 가

져 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이 됨

-분양권 는 아 트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부담은

구매자의 몫임

미성공사에 한

통제 험·효

익이 완공이후에

고객에게 이

도 공사 진행에 비례하여 도 을 수령

도 은 진행률

과 계없이 사

결정17)

이 주장에 따르면 시공사가 산할 경우 구매자는 다른 건설회사로 하여 공

사를 완공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통제와 험이 고객에게 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분양계약 이후 분양권 는 아 트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도

구매자의 몫이므로 소유권과 련된 험과 보상이 실질 으로 구매자에게 이

15)  한 계학 , 한 계 원  한건  공동 로 주 한 “IFRS 건 업 수 식 론 ”

에  한 계학 는 지난 10월  건 업 실질  한 건 업 수  식 안에 한 연

를 진한 결과 행 IFRS하에 도 진행  하다는 연 결과를 시

16)  , 게 . p.11.

17)  고객 로   도  또는 수 에 하여 계산한 진행률  업진행 도를 하지 않

 수 므로 한 진행률로 보지 아니함. (   4 [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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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 사용 및 연결기준의 변경

기존의 한국회계기 (K-GAAP)에서는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 체 지분

30%를 과하여 보유하는 최 주주에 해당되거나 기타의 요건을 충족하 을 때

해당 피투자회사를 연결범 에 포함하 다.그러나 K-IFRS해석서 제2012호에

서는 특수목 기업의 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한 험의 과반을 지고 있는 경우

에는 지분 계가 없더라도 실질 으로 기업을 지배한다고 보아 연결범 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8).

국제회계기 을 도입하면 종속회사가 존재하는 상장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작성·공시해야 한다.K-IFRS에서는 직 혹은 종속기업을 통해

의결권의 과반수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연결범 에 포함하고 있으며,자산규모

100억원 미만의 해외생산법인 매법인도 연결 실체의 경제 실질을 반 하

기 해 연결범 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연결범 포함의 단 근거는 지분율 50% 외에도 ‘실질 지배 여부’의 특징

인 내용은 연결범 포함 여부가 ‘사실상의 지배 여부(Defactocontrol)'에 따

라 결정된다.따라서 지분율이 50%에 미달되더라도 연결 상에 포함될 수도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양도자산의 부외처리기 을 엄격히 용해 그동안

연결 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목 회사를 ‘실질지배력(효익, 험,의사결정)’을

기 으로 연결범 에 포함하고 있다19).

분양사업을 하는 국내 시행사들의 경우 부분 융권으로부터 PF차입

을 조달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시공사는 이러한 PF차입 에 하여

지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시행사가 부담하는 사업 험의 가장 요한 부분인

분양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PF차입 을 상환하지 못할 험이라는 을

고려하면 국내 건설회사들은 시행사 험의 부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18) , 원하, 게 , 2010. p.2.

19) , 게 , 2011,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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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업회계기 해석서 제2012호를 용하면 우리나라의 시행사들은 시공

사의 연결범 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K-IFRS 기 의 시행사 연결은 건설회사의 실체를 보는데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라고 단된다.국내 건설회사들은 부채비율이 300%를 넘지 않는

것이 부분이며,거액의 공사미수 등으로 인하여 높은 유동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따라서 K-GAAP 기 으로 작성된 재무제표 상 건설업체의 재무상태는

비교 양호하다.그러나 실질 으로 건설회사들은 여러 시행사들에 하여 지

보증을 실시하고 있어 해당 기업의 사업 험의 부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행사들 상당수는 재무상태가 부실하여 건설회사에 재무 인 부담으

로 작용하고 있다.이런 들로 인하여 건설업 재무제표의 정보이용자들은 PF차

입 ,지 보증 규모 등을 통하여 이러한 험에 한 노출의 규모를 단하고

있으나,실질 으로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질에 해서는 악이 불가능

하므로 건설회사가 처한 재무상의 험을 정확하게 단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

고 있다.20)

그러나 이러한 시행사들이 연결범 내에 포함될 경우 시행사들의 자산 황

이 건설회사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건설회사가 부담하는 험이 정확하게 노출되

므로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기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되며,

내부거래와 종속회사의 실 이 모두 연결재무제표에 반 되기 때문에 우량 자회

사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연결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20)   1 , 게 ,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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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K-IFRS에  실질지배력 

1,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2,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3,이사회나 이에 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그 이사회나 이에 하

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4,이사회나 이에 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그 이사회나 이에 하

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자료 :한국회계기 원,K-IFRS회계기 서 제1027호

시행사와 건설회사의 간략한 가상(假想)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사례를 활용한

재무분석을 통해 아래의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 다.21)

<표 7> 건 회사  시행사  연결 사례

(단 :억원)
지 사

(건 사)

사

(시행사)

합산재무

※연결 개

공사미수 과

공사미지

상계 거

연결재무

< 산>

 공사/ 양미수

 미 주택

 비 동 산

 산 계

700

-

800

-500

-

1,500

-

1,500

700

1,500

800

3,000

-

1,500

800

2,300

< 채>

 공사미지

 차

 타 채

 채 계

-

500

500

1,000

700

1,000

-

1,700

700

1,500

500

2,200

-

1,500

800

2,300

< 본>

 지 주주지

 비지 주주지

 본 계

600

-

600

200

-

200

800

-

800

600

200

800

 채비 167% 850% 275% 250%

주 :건설회사와 시행사의 지분 계는 없는 것으로 가정

자료 :한국투자증권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1)   1 , 게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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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건설회사 개별재무제표의 경우 부채비율 167%의 비교 양호한 재무구

조를 가지고 있다. 한,주석을 통해서 건설회사가 시행사의 차입 1,000억원에

하여 지 보증을 하 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다.그러나 건설회사가 처한 재무

상황은 단순히 지 보증의 규모만으로는 단하기 어려우며 지 보증한 시행사

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사례처럼 분

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시행사가 보유한 자산의 부분이 미완성주택일

경우 시행사가 차입 을 자력으로 상환할 수 없어 건설회사의 지 보증이 실

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재의 건설회사 개별재무제표상으로는 이와 같은

재무 험의 정도를 정확하게 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건설회사의 재무상태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시행사의 미완성주택이 유

동자산에 계상되었으며,미완성주택은 건설 인 아 트가 미분양된 상태일 때

투입된 공사원가가 처리되는 계정이므로 이를 통해 단독재무제표로는 알 수 없

던 분양 험의 규모를 유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연결조정분개를 통해 건설회사의 공사미수 (유동자산)이 시행사의 공사

미지 (유동부채)과 서로 상계되므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악되지 않으며,건

설회사의 운 자 부담 정도가 가려질 수 있으나 시행사 보유자산의 회수 즉,

미완성주택의 물변제·처분을 통한 화가 가능하므로 험의 근원이 감추어

지는 것은 아니다.

넷째,시공사의 신용공여를 바탕으로 시행사가 융기 으로부터 차입한 PF

Loan이 건설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되어 부채비율이 250%로 상승

하게 된다.

그러나 시행사의 재무제표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시행사가 보유한 자산

내역이 건설회사의 재무제표에 표시된다.따라서 연결재무제표의 이용자는 건설회

사가 지 보증한 규모뿐만 아니라 건설회사가 지 보증한 시행사의 자산내역을

악할 수 있게 되어 건설회사가 처한 재무 험에 한 단이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따라서 지 까지 막연하게 제시되어 온 건설회사의 재무 험의 정도

를 2011년부터는 연결재무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악할 수 있을 것으로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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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K-IFRS기 용에 논란이 있지만 재무안정성이 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계기 변경으로 건설업의 부채비율 상승과 재무안정성 하는 불가피할 것으

로 본다.특히,‘기간손익의 인식 변화’와 ‘시행사의 연결 상 포함’으로 매출과

이익변동성의 확 부채비율 상승이 불가피해 건설회사의 재무건 성을 훼손

할 가능성이 높다.

원칙에 충실한 K-IFRS규정이 용될 경우 해외 랜트 토목 등으로 사

업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된 기업에 비해 분양 PF사업 주의 견 건설회사

들은 더 큰 향을 받을 것으로 망된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들이 주택사업 축소 등 보수 인 경 략을 펼칠 가능성

이 높다.재무비율의 악화는 시공능력평가 순 의 경 평가항목에 향을 미칠

수 있는데,낮은 수를 받게 되면 공공 재건축․재개발 수주에서도 불이익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격심사 상공사(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

만 공사)는 건설공사 입찰에 신용평가등 신 경 지표를 활용22)함에 따라 건

설회사들이 버리지 확 를 지양하고 주택사업에서 보수 인 경 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그 지 않아도 축된 PF시장의 침체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

다고 단된다.

22) ‘시 공사 격심사 ’ 개 로 ·건  시공능력평가액 50억원 상 3,600개사, 건  

시평액 50억원 상 700개사,  시평액 50억원 상 1,500개사  감사 상  900개사

를 한 나 지 건 사들  감사나 공 계사 검 를 아야 함.(건 경 신문 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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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회계  변경에 따른 건 회사 재무 표  주  변화

항 산 본 채 비

실질지배력 기 으로 시행사를 연결 상에 포함 ⇑ ⇑ ⇑ =

약매출(자체분양사업)의 수익인식기 변화 ⇑ ⇑ ⇓ ⇓

투자부동산에 한 공정가치평가 ⇑ ⇑ ⇑

계약 체결 지출비용의 당기비용처리 ⇓ ⇑

SOC민간투자사업에 한 회계처리 ⇓ ⇑

상환우선주를 부채로 분류 = ⇓ ⇑ ⇓ ⇑

자산유동화의 매각거래 불인정 ⇑ ⇑

융비용 자본화의 의무화 ⇑ ⇑ ⇓

충당부채의 인식조건 완화(80% 이상⇒ 50% 이상) ⇑ ⇑

자료 :이인 ,하나 융경 연구소 자료 재정리

K-IFRS가 용되는 시 은 2011년부터이지만,건설회계의 용 기 에 한

최종 인 결정은 지난 해 12월 한국회계기 원 한건설 회가 공동으로

‘IFRS건설업 수익인식 토론회’를 개최하여 계자들의 의견수렴 차를 거쳐23)

2011년 3월 수익인식 기 은 진행률기 으로,시행사 연결 여부는 건설 회에서

마련한 자율지침을 융감독원이 수용하여 2012년까지는 연결 상에서 제외시키

고 2013년 이후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하 다.

K-IFRS가 도입되어도 기업의 실제 업활동과 흐름,본질가치 자체는 불

변이다.따라서 K-IFRS도입만을 이유로 지나치게 우려의 시각으로 건설업을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표면 인 재무비율은 악화되지만,반 부로

회계투명성이 확보되어 재무제표 분석만으로도 미분양 규모를 추정할 수 있게

되므로 신용 험의 리 측면에서는 유리한 측면도 존재한다.

23) 에 한 감독원  ‘IFRS가 계처리  본원 과 론만 시할 뿐 나 지는 계담당

 업   보 하고 는 만큼 계 문가들  견  청취하고 다수 문가가 다고 

하는 식 로 계감독  뤄질 것’ 라는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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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IFRS 도입 관련 쟁점 사항

K-IFRS기 용과 련하여 건설업계와 회계업계 간에 존재하는 이견에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4)

1) 동산 양매  도  용

부동산 분양 매출의 수익 인식기 에 하여 건설업계와 회계업계 모두 기업

회계기 해석 제2115호에 따라서 재화의 공 으로 보는 에는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단된다.그러나 건설업계는 부동산 분양매출을 재화의 공 으로 간

주하더라도 인도시 이 에 K-IFRS상의 수익인식 기 을 충족할 수 있다면

진행기 으로 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해 회계업계에서는 부동산 분

양매출이 K-IFRS상의 수익 인식기 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해서 단한

뒤 건설 련 IFRS 안에 한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 분양계약의 경우 수익인식의 5가지 요건에

하여 건설업계와 회계업계가 가장 크게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분

양된 부동산의 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 되는지 여부이다.건설업계에서는

분양시 에 이미 분양된 부동산에 한 실질 인 험과 보상이 수분양자에게

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회계업계에서는 국내의 매제한 등의 법규상 규제로 인

하여 해당 부동산에 한 험과 보상이 충분히 수분양자에게 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4)   1 , 게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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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K-IFRS 상 수 식 

K-IFRS제1018호

1.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 인 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 된다.

2. 매자는 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 수 의 지속 인 리

상 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 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3.수익 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거래와 련된 경제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5.거래와 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자료 :한국회계기 연구원,한국투자증권

건설업계는 지난해 한국과 유사한 선분양방식의 건설 행을 가지는 싱가포르,

말 이시아 등과의 공조를 통하여 한국 자체 도입안을 국제회계기 에 제출하

고 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회계업계와 건설 회 간 합의한 결과

에 따라 선분양방식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종 로 진행률 기 으로 수익인식을 하기로 하 다.

2) 시행사  연결 여

K-IFRS에서 시행사를 연결 상으로 보는 것은 시행사를 기업회계기 해석서

제 2012호상의 특수목 법인(SPE:SpecialPurposeEntity)이며 연결 상이 되

는 특수목 법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단하는 데 따른 것이다.

회계업계는 부동산 분양사업에 분양업무,시공업무 등 주요 업무를 시공사 등

에 임하고 있는 시행사는 단지 차입 인수주체에 불과한 특수목 법인으로

단하고 있다. 한 시행사의 경우 자본 규모가 세하여 부동산 시행사업 상

의 재무 험에 한 부담능력이 없으며,이런 험에 한 부담은 지 보증

을 제공한 건설회사가 실질 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단하고 있다.이에 비해

건설업계는 시공사의 지 보증은 업계의 행일 뿐이며,분양사업은 시공사와

시행사가 사업 험을 분담하는 구조이며 시공사가 험의 부분을 부담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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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한 의사결정능력의 경우에도 회계업계는 시행사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

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시행업무에 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나 시행사의 재무상태

가 악화되어 시행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건설회사가 시행사의

의사결정에 요한 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시공사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

다고 주장한다.이에 비해 건설업계는 시행사는 시공사와 무 한 독립 실체로

시공사의 의사결정 권한이 없으므로 시행사와 시공사의 계는 지배종속 계가

아닌 력 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10> 시행사 연결에 한 당사  간 견해 차 25)

구분 회계업계 견해 건설업계 견해

SPE의 운 에서 효익을 얻을 것

SPE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효

익을 얻을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

시행사의 재무 기 상

황에서는 의사결정권한이

시공사로 이 되므로 의사

결정권한이 어느 정도 존

재한다고 볼 수 있음.

1.시행사는 시공사와 무

한 독립 실체이므로 의

사결정권한이 없음.

2.시행사와 시공사의 계

는 지배 종속 계가 아

닌 력 계임.

SPE활동의 험에 노출

SPE의 잔여 험이나 소유

험 50%보유

시행사에 출자한 주주들의

지분 액이 크지 않아 시

공사의 험은 실질 으로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음.

시공사의 지 보증은 업계

의 행이며 시공사와 시행

사가 험을 부담하는 구조

이지 시공사가 일방 인

험을 부담하는 구조는 아님

상기한 바와 같이 연결 요건 충족 여부와 련되어서는 회계업계와 건설업계

의 견해 차이가 좁 지지 않자 부채비율 증을 우려한 건설업계는 2011년 3월

한건설 회 주 으로 SPE 연결 자율지침을 만들어 시행사(건설업계 SPE)를

25)   1 , 게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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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가 아닌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 배제요건 유형 8가지’를 제시하여

융감독원과의 합의를 이끌어내 다수의 시행사를 연결 상에서 제외할 수 있

는 탈출구가 마련되어 건설업 부채비율 증가 폭은 당 우려 보다는 많이 낮아

질 것으로 보인다. 융감독원은 일단 2012년까지는 자율 지침을 허용하고 2013

년 이후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 다.

<표 11> SPE 판단 ( 지침 안)

구 분 지 표

1개 라

도 해당

시

SPE인

시 행 사

로 간주

[조건1]

➀ 정 에 특정 시공사를 하여 설립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시행사

➁ 직 사공사 임 직원 는 친 인척 명의로 설립된 시행사

➂ 시공사 특수 계인 임직원이 의사결정권의 과반을 보유한 시행사

➃ 설립 이 에 시공사로부터 운 자 지원받은 시행사

➄ 설립 이 에 시공사가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시행사

➅ 시공사 토지를 문시행사 이외의 시행사에 매각 후 도 계약 체결한 경우

➆ 정 는 계약상 특정 시공사 이외의 시공사와의 업이 제한된 시행사

➇ 시공사가 사실상 단독으로 자 배분 자 운용을 하는 경우

➈ 시공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시행사를 교체하거나 시행권을 인수할 수 있는 경

우

➉ 시공사가 사실상 분양계약의 단독 당사자가 되는 경우

2개 이

상 해당

하 면

SPE인

시 행 사

로 간주

[조건2]

➀ 로젝트 약정체결일 이 2년 이내 퇴직한 시공사의 임직원이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갖는 시행사

➁ 시공사가 임직원을 견하여 경 활동에 참여하는 시행사

➂ 최 당해 로젝트 약정체결일 재,설립일로부터 그 존속기간이 6개월을 과하지

않는 시행사

➃ 동일인이 복수 시행사를 설립한 후,하나의 시공사와 도 계약을 체결 시

➄ 시행마진율이 정상 인 범 보다 히 은 시행사{단,사업성 악화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➅ 시행사에 크게 불리한 계약체결 는 계약변경에 합의한 시행사 {단,사업성 악화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➆ 설립 이 시공사로부터 자 을 차입하여 토지 계약 을 납부하는 시행사

➇ 시공사가 사실상 단독으로 자 배분을 하는 경우

1개라도

해 당 하

면 SPE

가 아닌

시 행 사

로 간주

[ 배

제요건]

➀ 법인 이 에 따른 부지개발 목 으로 해당 기업이 설립한 일회성 시행사

➁ 시공사 토지를 문시행사에 매각 후 도 계약 체결

➂ 설립일이 최 당해 로젝트 약정체결일 이 2년 이상 경과한 시행사

➃ 동일인이 복수의 시행사를 설립한 후,복수의 시공사와 도 계약을 체결 시

➄ 2개 이상의 사업을 동시 하는 시행사

➅ 과거 5년 내 별도 사업수행 경력이 있는 시행사

➆ 당해 시행 련 매출 이외 별도 업종 업태의 매출실 이 체 매출의 10%이상인 경우

➇ 다수의 토지주가 시행사 설립 후 공동사업 진행

자료 : 한건설 회 “SPE시행사 연결자율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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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일시 인 조치일 뿐 근본 인 안은 아니라고 본다.시행사

SPE 연결시 건설업계의 주된 애로사항인 부채비율 증에 따라 신용평가 등

에 향을 미쳐 융비용이 증가할 것이고,정부 발주공사 입찰참여 등에서도

다른 업종에 비해 신용평가등 이 상 으로 낮은 실정인데 K-IFRS의 용으

로 입찰참여 기회가 과도하게 축소되어 경 에 지 한 향을 수도 있지만,

K-IFRS에서는 원칙 심을 강조한다.

채권자나 투자자 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아주 요

한 문제다.시공사 입장에서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특정 사업의 부실화가 진행

될 경우 과거에 비해 후속측정에 있어 불리하게 용받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해

당사업의 성패 여부가 이 보다 요해질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실질 인 보

증능력을 상회하는 수 의 무분별한 보증이 아닌 승산이 있는 사업에 선별 으

로 참여하는 것이 부채 리 측면에서 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 자명하다

한 융기 이나 신용평가회사도 단순한 부채비율 등의 산술 인 수치에만

치 하여 회사를 평가 하지 말고 진행사업이나 정사업에 한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여 그 결과물을 등 에 반 하는 유연한 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

다.

3) K-IFRS 도 과 PF Loan

2000년 반이후 리에 따른 유동성 팽창으로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면서

부동산 PF규모는 속하게 확 되었으며 융기 의 주요 투자 상으로 자리

매김 하 다26).

규모 자 이 소요되는 PF사업에서 건설업체의 지 보증 등이 자 조달에서

요한 역할을 해왔으나,K-IFRS도입으로 기존 PF 융의 구조 인 한계가 떠

오른 상황에서 신규 개발사업에 한 원활한 자 조달이 어려워 PF사업의 메리

26) 신 수, “ 동산 PF 개 향에 하여”, 스 리포트, 한 신 평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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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약화될 뿐 아니라 기존 사업장에 한 부정 향이 클 망이다.연결

상 업체가 많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 보증 요구를 많이 받는 기업들이 소

기업에 비해 큰 향을 받을 것으로 망된다. 소기업은 토목 도 사업 비

이 상 으로 크고,주택 는 PF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어 K-IFRS의 향

을 상 으로 게 받을 것으로 상되며,상 으로 향이 큰 사업분야는

PF사업 주택분양사업으로 상된다.

K-IFRS에서 시공사 보증에 한 회계처리는 보증을 제공하는 상인 시행사

의 시공사와의 연결여부,보증계약의 부채계상방법이 핵심이며,이를 도식화 하

면 <그림 1>과 같다.27)

<그림 1> PF 보  회계처리 차

27) 신 수, 게 , 2011,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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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라는 형식 변화가 사업수행이라는 본질 변화를 야기하고 나아가

산업 차원에서 체 건설투자에도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충당부채의 인식조건 강화로 부외부채효과 일부가 상실되고,재정상태가

취약한 명목 시행사가 연결 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시행사가 연결에

포함되면 련 도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음에 따라 건설회사들은

재무지표의 악화를 염려해 PF사업의 추진에 해 신 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주택분양사업은 인도기 으로 수익이 인식될 경우,매출이 이연되고 도

은 부채로 계상되어 재무지표가 악화될 수 있다.특히 개발사업에서 재무

투자자 등 여러 사업주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의 지 보증을 통해

자 을 조달해 왔으나 앞으로 이런 행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망된다.

K-IFRS도입으로 융시장의 환경 한 변화함에 따라 취약한 시행사의 재

무구조,분양경기 침체에 따른 PF사업성 훼손, 으로 시공사에 의존하고 있

는 융조달 등 기존의 PF방식으로는 새로운 융시장에 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단한 융당국 건설회사/ 융기 을 심으로 시공사의 지

보증이 필요 없는 사업구조를 모색하게 되었다.최근 논의되고 있는 PF 출 개

선안 주요 방향은 기존 구조의 결함 요인인 사업 참여자 간 리스크 분담구조에

한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다.즉 시공사에게 집 화된 험/부담을 사업 참여

자들에게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으며,주로 시행사의 자본투자 비 제고

등 험 분담 강화,PF사업 자기자본 투자율 제고를 한 자본 투자원 다원화,

시공사 외에도 보증/보험기 의 부동산 PF사업의 험을 헷지하는 보증/보험

상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다.이에 부가하여 융기 의

한 자산배분 사후 리를 하여 시공사 신용등 에 연동되지 않은 개별

PF사업장의 사업계획,구조 특성만이 반 된 PF 출채권의 신용등 을 평

가하고 공시/ 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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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동산 PF  개 안 약28)

구 분 내 역

부실최소화,

책임소재 강

화

시행사 자기자본규제 도입

부동산 PF 시행사는 사업규모 1,000억원

미만에 하여 자기자본의 10% 이상,

1,000억원~2,000억원 미만은 자기자본의

20% 이상,2,000억원 이상은 자기자본의

30%이상을 의무 으로 투입

건설회사의 시행사에 한

지분출연 의무화

시공사 역시 험부담 차원에서 PF사업

시행사의 20~40%를 의무 으로 매입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건

설회사 제한

PF사업의 부실화에 비해 일정 규모 이

상 사업장에 해서는 시공사 자격을 제한

하거나 공동시공을 의무화

우량한 PF

활성화 지원

한주택보증 등 보증기

보증 확

재 80~90% 수 인 한주택보증 주

택 융공사의 PF 보증한도를 100%로 늘

리고 토지 매입요건을 완화해 시공사의 보

증 없이도 PF사업 진행

각종 보험/보증상품 도입

오피스텔과 아 트형 공장 등 비주거용 부

동산 개발사업과 토지매입자 ( 리지론)

에 한 보증상품을 개발하고 분양손실보

험등을 신규도입

PFV,REITs등 활성화

로젝트 융투자회사(PFV)와 부동산 투

자회사(REITs),부동산펀드(REF)에 한

규제를 완화해 개발업자가 이를 통해 자

을 조달,일정 부분 PF 출 체

기타 PF

리 투명화

PF 사업장 평가결과 공시

추진

부동산 PF 출채권 유통시장을 육성하기

하여 PF 채권에 한 등 평가제도 도

입 검토

자료 :서울경제신문(2010.12)

한,PF 총액만 공시하던 과거와 달리 유형별(ABS,ABCP,기타의 Loan)

PF 출 액과 장에 한 정보(사업지역 시/도,채권기 종류, 출기간 등)

가 공시되고 있으나 PF지 보증이 건설회사에 미치는 재무 향을 단하기

에는 충분하지 못하다.신용평가사나 융기 의 출담당자들은 업체를 통해

별도의 PF상세정보(사업장,진행 황, 융기 정보 등)를 제공받고 있으나 공

28) 신 수, 게 , 2011.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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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료 외에 PF정보가 제한 인 외부정보 이용자를 해 좀 더 구체 인 정보

가 공시된다면 정보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PF지 보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

무 부담을 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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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K-IFRS도입으로 가장 크게 향을 받을 것으로 상되었던 업종은 건설

업이다.K-IFRS도입과 련하여 건설업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

주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시행사(건설업계 특수목 회사 :SPE(SpecialPurposeEntity))의 실 을

연결 범 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2)아 트 분양 매출의 경우 수익 인식 방법을 기존의 진행률 기 에서 인도

기 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다.

K-GAAP에서는 지분 계가 없는 SPE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 에 포함되

지 않았으나,K-IFRS에서는 지분 계가 없더라도 SPE가 부담하는 사업상

험의 과반을 부담할 경우에는 연결 범 에 포함시키도록 명시하고 있다

(K-IFRS해석서 2012호).건설업계 SPE의 경우 자본이 잠식되어 있거나 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 해당 기업들이 연결 범 에 포함되면,모기업인 건설

회사의 재무비율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실제로 형건설회사를 사례로 하여

시뮬 이션을 한 결과,SPE포함 에는 200% 던 부채비율이 SPE를 연결

범 에 포함하자 600% 이상으로 증하 다.

이 게 부채비율 증을 우려한 건설업계는 2011년 3월 한건설 회 주 으

로 SPE연결 자율 지침을 만들어 시행사(건설업계 SPE)를 SPE가 아닌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 배제요건 유형 8가지’를 제시했고 융감독원은 이에 합의

했다. 자율지침 배제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단계로 ‘연결 단지표’와

조해 연결 여부를 단하도록 하고 있다.결과 으로 다수의 시행사를 연결

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탈출구가 마련되어 건설업 부채비율 증가 폭은 당

우려보다는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융감독원은 일단 2012년까지는 자율

지침을 허용하고 2013년 이후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 다

K-GAAP에서는 부동산 분양 매출(자체공사)에 하여 진행률 기 으로 수익



- 40 -

을 인식하 으나,K-IFRS에서는 진행률 기 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건설

약정을 매수자가 주요 설계 구조 요소를 지정하거나,건설 진행 에 구조를 변

경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K-IFRS해석서 2115호).이 기 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국내 아 트 분양의 경우 분양 받은 사람이 매입 여부만 결정할 수 있

을 뿐 구조 변경에 한 권한이 없으므로 결국 표 화된 제품의 약 매출에 해

당되고,이 경우 제품이 인도되는 시 인 입주 시 에 매출을 인식해야 한다.인

도(완성)기 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자체 분양 사업에서 인식한 공사이익이 취소

되고,기 분양분에 투입된 원가는 재고자산, 도 등의 수령액은 선수 으로

계상된다.따라서 공사기간 에는 자본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여 재무비율이

악화되며 손익도 단기 으로 악화된다.

부동산 분양매출의 수익 인식기 은 건설업계와 회계업계가 최근까지 팽팽하

게 이견을 보이던 사안이었다.건설업계는 부동산 분양매출이 인도시 이 이

라도 K-IFRS상의 수익 인식기 을 충족하므로 진행기 으로 야한다고 주장

한 반면,회계업계는 매 제한 등의 법규상 규제로 해당 부동산에 한 험과

보상이 수분양자에게 충분히 이 되지 못하므로 수익 인식기 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단하 다.그 지만 IFRS규정이 한국의 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결

론이 내려져 한국의 아 트 분양 매출에는 진행률 기 을 계속 용하게 되었

다.

SPE의 연결 상 용 유 와 아 트 분양 매출 인식의 진행률 기 용으

로 당 우려했던 건설업 부채비율 증 험은 사라졌다.

재 상장업체와 비상장업체가 서로 다른 회계처리기 을 용함에 따라 건설

업체들에 한 시공능력평가 등 련 제도의 보완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상황이

다.따라서 재의 시공능력평가 기본 틀 안에서 상장업체와 비상장업체에 해

경 평가액을 형평성 있게 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특히 2011년도 결산 재무제

표를 이용하여 새로운 시공능력평가를 하는 시 이 2012년 7월이라 가정할 때,

2011년말까지는 경 평가액 평가방법론이 결정돼야 할 것이다.아울러 K-IFRS

도입으로 건설업체의 재무상태가 차등 으로 변화할 것으로 상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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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태를 반 하여 입찰 련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련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정부발주 공사에 한 공사수행능력 평가 에서 경

상태 평가는 최근 연도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업기간에 한 평 으로

평가해야 한다.한편,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의 공사 등의 경우에는 신용평가기

의 신용평가등 으로 평가를 하는데,K-IFRS의 용으로 재무상태가 변화하

여 신용평가등 이 바뀔 가능성에 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공시계정의 표 화가 필요하다. 재 K-IFRS는 기업의 다양성을 수용

하기 해 재무제표에 표시할 최소한의 계정과목만 표시할 뿐이며,재무제표의

세부 순서,형식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K-IFRS도입으로 국제간 비

교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국내 기업 간 비교가능성은 오히려 하될 우려

가 있다.이와 련 정부는 K-IFRS의 기본원칙은 존 하되,기업 간 재무제표

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해 업종별로 공시계정의 표 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특히 업종의 특성을 반 한 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상장업체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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